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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가 자녀 양육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 께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봐 달라는 요청을 하
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objection: 옵젝션) 제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 양육소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측이나 자녀 양육비를 받는 쪽을 말합니다.

같은 판사가 제 케이스를 재검토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은 양육 치안 판사 (support magistrate: 서포트 메지스트레이트)였습니
다. 양육 치안 판사는, 증인 심문관 (hearing examiner: 히어링 이그제미너)라고도 칭하는데, 자녀 양육 케이스에 대
한 결정을 내립니다. 귀하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가정법원 판사가 귀하의 케이스를 재검토(review: 리뷰)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를 제기하려면, 서명된 자녀 양육 명령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 치안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사실 자료 (Findings of Facts: 파인딩 오브 팩츠)의 복사본도 필요합니다. 사실 자료란, 양육
치안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실과 결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사실을 적어놓은 기록을 말합니
다. 만일 이 자료들의 복사본이 없다면, 자녀 양육 명령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기록실에 가서 복사본을 구하실 수 있
습니다.

만일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법원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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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

3.

The Child Support Petition Room 5층
브롱스: The Interstate Child Support Office 8층
퀸즈: The Clerk’s Office 5층
맨하탄: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Office 1층, Room 1D3
스테이튼 아일랜드: The Record Room 1층

이의제기 신청서를 받으시려면, 귀하의 지역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브루클린: 

이 신청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지를 사용하셔도 되나, 다음에 기재된 모든 정
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함과 소송 사건 번호(docket number: 다켓 넘버)를. 타이핑하시거나 정확히 종이에 적으
셔야 합니다. 소송 사건 번호란 각케이스 마다 식별하기 위해 지정된 고유의 번호입니다. 사
건명은 보통 청원신청자 (petitioner: 페티셔너)성함 v. 상대측 (respondent: 리스판던트) 성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용지에 귀하가 법원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적으.십시요. 이것이 귀하
의 이의 제기입니다. 이 때, 법원 명령의 어느 부분(들)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밝히셔
야 합니다.

4.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이 이의제기신청서를 복사해 놓으셔야 합니다.

5. 소송 상대측에 귀하의 이의신청서를 송달 (serve:서브)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은 사람을 통
해서 할 수 있고, 우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송달을 하는 사람이 송달 진술서
(Affidavit of Service: 어피데이빗 오브 서비스)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를 공증
(notarized: 노토라이즈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리프
트의 ‘법원명령송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이의제기서, 자녀 양육 명령서, 사실 자료와 공증과 서명이 된 송달 진술서를 이의제
기서를 받았던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요.

법원에서 다른 추가 정보를 원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가귀하의 자녀 양육 소송 재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transcript: 트랜스크립트)은 재판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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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판사가 소송 재판 기록을 요구한다면, 법원 서기에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구
할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서기에게 어떻게 하면 무료로 소송 재판 기록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법원 명령을 우편으
로 받았다면, 법원 명령이 내려진 날짜부터 35일안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 해도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셔도 판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어디서소송 재판 기록을 구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일 법원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
나요?
상대편이 법원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다시 이에 대한 반박 문서(rebuttal: 리버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박이
란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 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1.

2.

3.

이의제기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나열한 가정법원에서 서식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백지 용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타이핑을 하시거나 용지에 귀하가 법원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적으십시요.

같은 용지에 상대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십시요

4. 이의 제기의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왜 동의하지 않는지를 적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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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은 이 안내서를 복사하거나 배포 할수 있습니다.하
지만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로고를 삭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변화사와의 상담을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형사및 가정법원 시스켐과 관련하여 모든 개인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세요? Family Legal Care는 무료 법률 정보와 뉴욕 가족법 및  법원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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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제 사건을 재검토 하는 데는 얼만큼 걸리나요?
판사는 반박 문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15일 이내 걸리거나, 만일 반박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박 문서를 제
출할 수 있는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예상일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시간이 경과
되었을때, 귀하소송의 대한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법원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6. 사건의 상대측에 귀하의 반박 문서를송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사람을 통해서할 수도 있고,
우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제기 문서를 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반박문
서를 상대측에 전달해야 하고, 반박 문서에 대한 송달 진술서와 반박 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의 결정이 적힌 서한을 우편으로 받을 것입니다. 만일, 판사가 법원 명령을 바꿨을 경우, 원래 자
녀 양육 소송을 신청한 날짜부터, 새로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일, 비용이 줄었으면, 앞으로
내야 할 돈을 미리 지불한 셈이 됩니다. 만일, 비용이 늘었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체납금 (arrears:
에리어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이제까지 지불해온 금액과 새로운 결정에 따른 새 액수와의 차이를
채워야 합니다. 자녀 양육 체납금은미납한 양육비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 대법원의 상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리프트의 ‘가정법원명령에
대해 상소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알 수 있나요?

5. 귀하의 반박 문서를 복사하십시요.

만일 이의신청이나 반박을 해서 나온 새로운 결정에 동의하
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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